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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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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북은 특정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본 가이드북의 내용을 신뢰하여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본 저자나 그가 속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EU의 RoHS 및 WEEE로 인하여 EU로 수출되는 가전제품에 미치는 심

각한 영향력을 예상하여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중국정보산업부(MII,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EU의 RoHS지침을 모태로 (전자정보

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리법의 주요목적은 환경 및 인체의 건강 보호 및 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된 6대 유해물질(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PBB, PBDE)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 통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

제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통제 및 감소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물질로 대체

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관계자들은 관리법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일정

1

주요일정 및 구조2

2  -1

규제구조2  -2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

그림 1. 주요일정

그림 2. 규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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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제품 생산자라 함은 관리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내 생산 및 판매,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개인 혹은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고유브랜드로 수출하는 자,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자, 생산조립을 위해 부속품을 수출하는 자도 의무이행 주체가 된다.

����
<출처>

∙영문제공: http://www.aeanet.org/governmentaffairs/gabl_HK_Art3_EIPTranslation.asp

∙중문제공: http://www.mii.gov.cn/art/2006/03/16/art_1221_8441.html

1단계 적용대상인 전자정보제품은 11종 약 1400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자레이더제품 : 지휘자동화시스템, 부대장비

(2) 전자통신제품 : 통신무선송신기, 광통신기기, 교환기, 전화기, FAX, 휴대폰 등

(3) TV방송제품 : TV방송제작기기, TV 및 관련기기(튜너, 안테나, 픽업)

(4) 컴퓨터제품 : 노트북, PDA, 데스크탑,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5) 가정용전자제품 : TV, 비디오, 오디오, STB 등

(6) 전자측량기구제품 : 오실로스코프, 디지털테스트기, 측정기기 등

(7) 전자전용제품 : 반도체장비와 집적회로 전용기기, 전자부품 전용기기 등

(8) 전자부품 :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스피커, PCB, 센서 등

(9) 전자응용제품 : 전자게임기, 브라운관, 광전자부품, 집적회로, 케이블, 건전지 등

(10) 전자재료제품

(11) 관련부속품

전자정보제품은 가정용 전자제품 중 흑색가전제품을 의미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백색가전제품은

전자정보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백색가전의 부품 중 해당부품이 B2B방식이 아닌 단독판매 시(A/S용)에는 관

리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B2C 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되어 자동차산업에 사용가능한 전자정보제품은

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군사용 제품과 중국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하였으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판매될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법은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로‘오염통제 로고 및‘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2007년 3월 1일

부터 적용되고‘유해물질사용제한’과‘강제인증’은 2단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각 단계별 해당범위 및 의

무사항은 <표 1>과 같다.

대대 상상

내 용

시행일자

(생산일자 기준)

전전자자정정보보제제품품

용오염통제 로고

정보공개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중점점관관리리목목록록

유해물질사용제한

강제인증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표 1.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대상범위

대상범위3

의무이행주체4

전자정보제품 (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3 -1

중점관리목록3 -2

중국정보산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2단계 적용대상인 중점관리목록을 제정하고 있으며‘기술적으로

이미 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하여’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사용제한농도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중점관

리목록으로 제정한다. 따라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면제 받았음을 의미하며, 매년 관련기업의

의견수렴, 전문가 평가 등의 절차 및 기술발전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목록을 조정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목록의 초안은

마련되었으나 현재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2007년 후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용어정리

∙EIP (전자정보제품) :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Key administrated catalogue(중점관리목록) :‘기술적으로 이미 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가능하여’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제한량을 충족시킨 제품을 목록에 포함시킨다.

Q  &  A
: 전자정보제품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전자정보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전자정보제품에 속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중국국가통계국은 전자정보산업분류 목록에 따라 분류하였다. 상세목록과 해석은 정보산업부에 게재되어 있으며, 업

계 내부의 생산자가 편리하게 일대일 대응확인을 통해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국전자정보오염방지관리법’은 EU와 달리 면제조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EU의 RoHS지침은 직류전기 1,500V이하, 교류전기 1,0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을 전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키

고 있으며, 이 중에 기술이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조

항은 일시적인 것이며 무기한이 아니다. 그러나 관리법에서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를 위한 중점관리목록을 마련하

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제한량 표준에 부합하는 목록을 제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면제 대상

이 없는 것이다.

: 전자정보제품의 정의에서 가정용전자제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전통적인 의미의 백색가전이란 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용 전기제품을 가리키고, 흑색가전이란 주로 TV, 녹

음기, CD플레이어, 오디오 등 가정용 전자제품을 의미한다. 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전자정보제품은 흑색가전을 가리키며,

백색가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색가전이 전자정보제품에 속하지 않지만 해당 부품이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될 때는 반드시 관리법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배터리도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 중국은 EU처럼 별도의 배터리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정보제품으로 포함시켜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A/S 부품과 완성조립 및 교환제품도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생산된 A/S부품과 완성조립제품에 대하여 독립적 판매뿐만 아니라 A/S용인 경우에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07년 3월 1일 이전에 생산되었을 경우, A/S에 쓰이는 부품과 교환제품이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A/S교환에 사용될 경우에만 제외된다.

: CD, VCD, DVD 제품도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 단독으로 판매되는 CD, VCD, DVD 등 공CD는 관리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이미 녹음되어 있는 CD, VCD, DVD 등은

소프트웨어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법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Q 

A 

Q  
A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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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보사용기한

전자정보제품이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기한을 환보사용기한이라고 한다. WG3 실무팀은 2006년 8월부터 환보사용기한

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보사용기한 총칙을 제정 중에 있다. 이는 전자업계의 지도적 문건

으로서 기업이 환보사용기한을 제정할 때 지도적 건의제출로 활용될 것이며, 강제적이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서 처음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참조 자료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정할 시 참조용으로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환보

사용기한은 기업의 자가선언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사제품의 환보사용기한을 길게 제정할 경우에는 책임져야 할 기

한이 길어지고, 반면 짧을 경우는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의 내용은 현재 제정 중인“General Rule of Environment-Friendly Use Period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환보사용기한총칙)”의 초안에 소개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주의하길 바란다. 환보사용기한

총칙에서는 해당기한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1년’, ‘2년’, ‘3년’등과 같이‘년’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10

년 이상인 경우에는‘10년’, ‘15년’, ‘20년’등과 같이 5의 배수 중 가까운 년도(작은 수)를 선용하도록 추진하고 있

다. 이는 환보사용기한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제품이 기한의 부동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서이다. 전자정보제품의 환보사용기한 확정방법은 <그림 5>의 방법에 따라 선택한다.

(1) 모양

유해∙유독물질의 포함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로고를 선용해야 하며, <그림 3>의 로고를 표기할 경우, 제품의 회수

이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4>의 로고에는 중앙부분에 환보사용기한의 수치를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보

사용기한이 10년인 경우, 로고는 <그림 4>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그림 3. 유해∙유독물질을 포함
하지 않은 경우

그림 4. 유해∙유독물질을 포함
하는 경우

기술성환보사용기한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경험이 풍부하거나 실험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술성환보사용기한을 사

용한다.

① 실천법 :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제품 중 유독∙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제일 먼저 발생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환보사용기한을 정한다.

② 시험법 :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혹은 원소가 유출되지 않을 경우, ‘환보사용기한총칙’

에서 제시한 방법 및 실험기술에 따라 환보사용기한을 정한다.

개념성환보사용기한

전자정보제품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경험 및 보유기술로 인해 전자정보제품의 기술성환보사용기한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념성환보사용기한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안전사용기한법 : 제품의 안전사용기한을 알고 있을 경우, 안전사용기한을 환보사용기한으로 할 수 있다.

그림 5. 환보사용기한 확정방법

안안전전사사용용기기한한법법 기기술술수수명명법법 비비교교법법 LLiisstt에에서서 선선택택

전전자자정정보보제제품품

실실천천법법

실실험험법법실실험험기기술술이이 있있는는가가

실실천천경경험험이이 있있는는가가
▶ ▶▶▶

▶
▶NO

NO

▶

▶
YES

YES

로고는 명확하고 확인이 쉬워야하며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도 안 된다.

생산자 및 수입자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에‘오염통제 로고’를 표기해야 하며, 제품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테스트용 장비, 전시회에 사용될 샘플 또는 금형의 경우에는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로고 및 정보제공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영문제공: http://www.aeanet.org/governmentaffairs/gajl_LABELING_SJT11364_2006ENG.asp

∙중문(원문)제공: http://www.cesi.cn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국정보산업부는 2006년 11월 6일,「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SJ/T 11364-2006, “Marking for

Control of Pollution Caused by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전자정보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관리에 대한

마크표기)”를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표준인쇄본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 Chinese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를 통해 배포되며,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

����

용어정리

∙Producer (생산자) :

- 자기 고유브랜드로 제품 및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자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주요요건5

오염통제로고 및 정보제공5 -1

적용대상5 -1 - 1

로고5 -1 -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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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유해물질인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와 그 외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물질 및

원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품표면적이 5×103㎜2이상일 경우, 로고 크기가 최소 5x5㎜2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제품표면적이 5

×103㎜2이하이거나 제품형태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술해야 한다. 

(4) 위치

로고는 전자정보제품의 정면, 측면 또는 후면 등 확인이 쉽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품의 크기나 기능상의

이유로 제품에 직접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에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포장재가 제품 사용설명서 역할

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기해도 무방하다. 다른 제조자에 의해 부품이나 완제품이 제조되는 경우에는 마

킹을 표기해야하는 해당 기업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휴대폰의 경우는 배터리 내부가 사용자에게 쉽

게 노출되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 내부에 표기해도 관계없다.

(5) 색상

<그림3> 로고의 색상은 녹색(C:85, M:31, Y: 83, K:20), <그림4> 로고의 색상은 오렌지색(C:0, M:75, Y:99, K:0)을 권

하고 있다. 로고의 색상이 제품색상과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 또는 전체 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

용하여야 하며, 주조된 로고의 경우에는 같은 색상을 사용해도 관계없다.

(1) 유해물질 관련정보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 중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과

포함여부를 <표 2>의 표기양식에 따라 제품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만

족하지 않는 경우에는‘×’표기를 한다. ‘○’와‘×’의 의미를 표 아래에 기술해야하며, ‘×’경우에는 실제 사정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로고에 사용되는 한자, 부호 및 글자체의 높이는 1.8㎜ 이상이어야 한다. 

(3) 규격

숫자의 높이, 내부직경, 외부직경의 비율은 5:8:12 이다. 

(2) 포장재의 구성성분

제품과 포장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하나, 동시에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설명서에 표기하고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포장재에 표기

하도록 되어 있다.

① 포장재 마크

생산자 및 수입자는 GB-18455-2001, “Packaging Recycling Marks(포장재 재활용마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근

거하여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표 4>는 재활용 가능여부 마크이며, 요구조건에 맞는 모양을 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B, C부품에 관한 유해물질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규제치의 만족여부에 따라 <표 3>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속품의 구별방식은 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르므로 업계관례를 따르면 된다.

표 2. 유해물질 정보공개표

((PPbb)) ((HHgg)) ((CCdd)) ((CCrr((VVII)))) ((PPBBBB)) ((PPBBDDEE))

O: 

X: 

표 3. 유해물질 정보공개표 예시용

X

O

X

X

X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② 기술수명법 : 제품의 설계단계에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기술수명을 확정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환보사용기한을 제정할 수 있다.  (환보사용기한 = 기술수명 + 차액)

- 기술수명 : 생산자가 설계 시, 확정한 제품의 평균 수명

- 차액 : 제품의 운수∙저장 등 시장진출 소요시간 및 수리∙부품갱신 후 사용수명을 고려한 요소

③ 비교법 : 기술수명과 안전사용기한을 확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자정보제품은 생산기술 및 재료가 비슷한 제품의

환보사용기한을 사용할 수 있다.

④ List법 : ‘환보사용기한총칙’의 부록 A를 참고로 한다.

환보사용기한을 제정할 경우, 온도, 압력, 습도, 공기질, 제품설치상태, 전류가동시간, 제품사용빈도수 및 사용∙보관조

건에 관한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마킹정보5 -1 - 3

그림 6. 로고 규격

5 8 12

O: 

X: 

((PPbb)) ((HHgg)) ((CCdd)) ((CCrr((VVII)))) ((PPBBBB)) ((PPBBD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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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장재 재료가 해당하는 코드명을 기입해야 하며, 각 재료별 코드는 <표 5>와 같다.

또한, 종이포장재의 경우는 <표 5>의 양식으로 표기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통

용성 및 분리회수내 판별률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그림 7>과 같은 마크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림 7. 종이포장재

����

용어정리

∙Environmental Protection Use Period (환보사용기한) : 전자정보제품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물질의 외

부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Packaging∙material (포장재) : 제품을 저장, 수송, 판매하는 동안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 재료, 부속품의 총

집합체을 말한다.

∙Put on the market (시장출시) : 중국은 시장출하 기준이 아닌 제품 생산일자를 의미한다.

마마크크 번번호호 마마크크 명명칭칭 마마크크 모모양양

1

2

3

4

Reusable

Recyclable renewable

Contains renewable materials

Green point mark

표 4. 포장재 마크

유유 형형

Ⅰ

Ⅱ

Ⅲ

Ⅳ

Ⅴ

Plastic

Paper

Metal

Composite

Materials

Glass

Wood

명명 칭칭 코코 드드

HDPE, 02

LDPE, 04

PVC, 03

PET, 01

PP, 05

PS, 06

WPP

PB

CB

FB

NCFB

FE

ALU

11

12

13

14

21

22

23

31

32

33

34

41

GL 1

GL 2

GL 3

NW

High density polyethylene

Low density polyethylene

Polyvinyl chloride

Polyester

Polypropylene

Polystyrens

Paper

Paperboard

Corrugated cardboard

Corrugated fiberboard

Non-corrugated fiberboard

Steel

Aluminum

Plastic / aluminum

Plastic / tin

Plastic / mixed metals

Plastic / glasses

Glass / aluminum

Glass / tin

Glass / mixed metals

Paper or fiberboard / plastic

Paper or fiberboard / aluminum

Paper or fiberboard / tin

Paper or fiberboard / mixed metals

Paper or fiberboard / plastic / metal

Colorless

Brown

Green

Natural Wood

표 5. 포장재료 코드명

플라스틱(Ⅰ)

PET인 경우

플라스틱(Ⅰ)

LDPE인 경우
Ⅵ

Q  &  A
: 제품 사용설명서와 포장이 일치할 경우, 포장 위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가?

: 관리법의 요건에 따라 마크는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사용설명서와 포장이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

에서는 포장재 위에 부착할 수 있다.

: 관리법은 유해물질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마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제품 부품별 구별해서 대응해야

하는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부품도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가?

: 제품은 다수의 부품이 구성된 것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제품의 부속품 구별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부속품의 구별방식은 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르므로 업계관례를 따르면 된다. 단지, 포함하고 있는 유독유해물질 및 하

부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는 가진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보사용기한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할 통칙이 있는가?

: 중국 WG3 실무팀은 환보사용기한의 통용 요구를 연구 및 제정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1일, 관리법 실시 이전에 공

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포장용 끈, 셀로판테이프, 충전물 및 분리제품용 소형 비닐봉투 등 보조 포장재에도 표기를 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모든 포장재는 하나의 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제품 포장재 최외층의 주요 포장물 위에

포장회수마크를 표기해야 하며, 보조 포장재에 대한 마킹은 장려하고 있지만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포장재 재료의 명칭은 중국어 명칭, 약어 및 부호를 모두 표기해야하는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 포장재 재료의 명칭은 중국어명칭, 약어 및 부호 중 하나를 표기하면 된다.

: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부호를 표기할 때, ‘01’, ‘02’, ‘03’에서‘0’을 제거하고‘1’, ‘2’, ‘3’으로 표기해도 되는가?

: 포장재의 종류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포장재의 명칭은 반드시‘0’을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이류 포장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국제 통용성과 분리회수 내의 판별률 때문에 종이류 포장재의 경우는 허용된다.

: 포장물의 재료가 복합이거나 성분이 복잡한 경우 어떻게 마킹하면 되는가?

: 복합재료는 반드시 실제 조성성분에 따라 마킹을 해야 하며, 각 성분의 재료부호는‘/’을 사용하여 나눈다. 그러나 복

합재료의 성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제조방법의 비밀을 요한다면 주요성분만 표기할 수 있다.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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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장판매 전, 시험분석을 거쳐 인증획득을 의무

화할 예정이다. 

※ 강제인증관리제도는 2007년도 후반, 또는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명백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된다.

(1) 대상범위

관리법은‘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강제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아직 중

점관리목록의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을 발표한 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될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표 6>과 같은 구성에 따

라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DecaBDE는 예외물질이다.

(2) 신청절차

사전인증 의무화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절

차와 마찬가지로 중국질량인증중심 웹사이트(www.cqc.com.cn)에서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8>은

CCC를 받는 절차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샘플 및 주요 원재료의 명세서, 제품 모델별 원자재

사용의 차이 설명, 영업허가증, 소재지, 영문(중문)명패 및 경고표기를 해야 한다. 강제인증을 거쳐 허가를 받은 후,

CCC마크를 부착해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중국정보산업부는 2006년 11월 6일,「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SJ/T 11363-2006,

“Requirements for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채택하여 전자정보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등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인쇄본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 Chinese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를 통해 배포되며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

����
<출처>

∙영문제공: http://www.aeanet.org/governmentaffairs/gajl_MCV_SJT11363_2006ENG.asp

∙중문(원문)제공: http://www.cesi.cn 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출처>

∙중문(원문)제공 : http://www.ccc-cn.org/ccccertifiprocess.htm

표 6.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

EIP-A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균일재료

구성요소 중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DBDE는 제

외)의 함유량은 0.1%,카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EIP-B 전자정보제품의 각 부품의 금속도금재료
구성요소 중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를 의도적으

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EIP-C

전자정보제품 중 현재 여건으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소형 부품 및 재료로서

규격이 1.2 ㎣이하인 경우

구성요소 중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DBDE는 제

외)의 함유량은 0.1%,카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구구성성요요소소 정정 의의 제제한한 요요구구량량

그림 8. CCC마크 신청절차

신청인에게 신청서, 비용
청구 등 관련 인증자료 발송

신신청청서서를를 작작성성하하고고
신신청청서서와와 필필요요한한 모모든든
자자료료를를 CCQQCC로로 발발송송

신청서, 납부증명서등의
자료발송

시험의무 및
공장조사의무 하달

샘샘플플 수수취취
인증기관의

공장 조사팀 조성

예예약약신신청청 인인증증기기관관과과
신신청청인인 정정보보교교류류

시시험험보보고고서서 및및
관관련련문문서서 작작성성 발발행행

공장 조사보고서 및
관련문서 작성 발행

인증평가

인증결과통지서 발송
및 인증서 발급
(평정 합격 시)

▶
▶

▶

▶

▶
▶

▶

마마크크사사용용 허허가가

▶

▶

▶

▶

▶

▶

▶ ▶

▶

▶

YES YES

인인증증감감독독

▶
▶

공공장장 현현장장 조조사사시시험험

조조사사 결결과과

인인증증계계약약 체체결결

시시험험 결결과과

시시험험샘샘플플을을
실실험험실실에에 발발송송

▶
▶

▶
▶

NONO

유해물질사용제한 및 최대허용농도5 -2

대상범위와 최대허용농도5 -2 - 1

강제인증관리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5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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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분석방법

균일성분의 샘플인 경우, 시험분석절차에 따라 측정하지만, PCB와 같은 복합시료일 경우, 기계적인 시료 전처리를 통

해 샘플을 준비한다. 스크리닝 분석을 거친 후 불합격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샘플에 대하여 <표 7>의 시험분석방법

에 따라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 1단계 : 샘플이 균일할 경우 샘플을 파괴하지 않고 준비하며, 샘플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샘플을 파괴하여 준비해

야 한다.

- 2단계 : 정성분석을 하여 측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합격이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정밀측정을 하여 추

가 확인을 해야 한다.

- 3단계 : 정밀측정을 통해 합격 / 불합격을 판단해야 한다. 

SJ/T 11365-2006, “Testing Methods for Regulated Substances in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전자정보제

품 내 규제물질에 대한 시험분석방법)”은 전자정보제품의 시험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IEC62321,

“Hazardous Substance Testing Procedures(유해물질시험분석절차)”내용과 일치한다.

(1) 시험분석단위

전자정보제품의 시험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의 기계적 해체가 필요하다. 해체 절차와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기 위해 현재, 중국 WG3 실무팀은 표준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림 9>는 PCB의 해체절차를 예시용으로 나

타낸 것이다.

표준인쇄본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 Chinese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를 통해 배포하며, 구

입해야 한다.

그림 9 . 해체 절차의 예시

����
<출처>

∙영문제공: http://www.aeanet.org/governmentaffairs/gajl_LABELING_SJT11364_2006ENG.asp

∙중문(원문)제공: http://www.cesi.cn 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림 10. 시험분석절차

EIP-A/B/C

비파괴실험 파괴실험

부적합

정성평가결과

샘플준비

정밀측정

불확성

적적 합합

▶

▶

스스크크리리닝닝

균균일일재재질질

요요건건만만족족

▶

▶

요요건건만만족족

▶

정정밀밀측측정정

▶
▶

▶

▶

▶

▶

▶

▶

▶

▶

YES NO

NONO

NO

YES

YES

YES YES

NO

시험분석5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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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분석기관

<표 8>에서 제시된 시험분석기관은 EU RoHS 분석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중국강제인증을 위한 분석기관으로 공식 확

정된 바는 없으나 강제인증 시험분석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시험분석방법

물리적샘플해체

구구성성요요소소

-

대대상상물물질질

직접분쇄 / 측정

금금속속성성 물물질질

직접분쇄 / 측정

중중합합체체 물물질질

분쇄

특특별별재재료료

분쇄

화학적샘플준비 - 산처리

마이크로파처리

산처리

건식회화

용제추출

마이크로파처리

산처리

용제추출

마이크로파처리

산처리

용제추출

분석방법

PBB / PBDE -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질량분석

가스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
-

Pb / Cd

Hg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광법

원자흡수분광법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광법

환원기화 원자흡수분광법

원자형광분광법

무무기기성성 비비금금속속성성물물질질

Cr(Ⅵ)
코팅개발법

알칼리처리발색법
알칼리처리발색법 알칼리처리발색법알칼리처리발색법

표 8. 시험분석기관

번호 시험분석기관 명칭

(중국검증검역과학연구원공업품시험연구소)

(북경 검증검역국 전자설비 실험실)

(중국 가전제품연구원 재료시험분석센터)

(천진 검증검역국 과학기술 서비스 센터)

(하북 검증검역국 시험검역기술센터)

(길림 검증검역국 시험검역기술센터)

(광주 생활전자기기 시험분석소)

(광동불산 제품질량감독검증소)

(전보산업부 전자제품 5부서(CEPREI))

주 소 담당자 및 연락처

1 http://www.caiq.com.cn/
13693008408

2 http://www.bjciq.gov.cn 
010-67860766

3 http://www.cheari.com/ -

4 http://www.tjciq.gov.cn/

http://www.hbciq.gov.cn/

http://www.jlciq.gov.cn/

http://www.gtihea.com/

http://www.84462525.com/

http://www.fszjzx.com/

http://www.ceprei.com/

13752253268

5

6

7
13751874761

8
13794085466

9

중중국국 RRooHHSS시시험험분분석석기기관관

(광동성 제품질량감독검증센터)
10 http://www.cest.cn/

(관동검증검역국䒅 금속재료시험분석센터)
11 http://www.gdciq.gov.cn/

??⵲

020-3829037612

(심수시 기술 유한공사)
12 http://www.cti-cert.com/

13672170090

(심수시 계량 시험분석기술 유한공사)
13 -

(심수 남방CQC 시험분석기술 유한공사)
14

518055 13528424005

(심수 검증검역국 시험분석기술센터)
15 http://www.szciq.gov.cn/

13631538590

(곤산시 제품질량감독검증소)
16 http://www.kszjs.com.cn/

13915589791

(상해출입국검증검역소전자기기시험분석실)
17 http://www.shciq.gov.cn/

13918367516

(절강 주변 시험분석 주식유한공사)
18 http://www.fytest.com/

(절강 ⨳⛈제품기술 유한공사)
19 http://www.lead-int.com/

13777474682

(복건성 중심 검증소)
20 http://www.fcii.net/

13799380883

(복건 검증검역국 검증검역기술센터)
21 http://www.fjciq.gov.cn/

13705949591

(하서 검증검역국 검증검역종합기술센터)
22 http://www.jxciq.gov.cn/

13697914796

(북경 Pony 물리화학분석측정센터)
23 http://www.ponytest.com/

13911510512

(상해시 전자계기 표준계량 검사소)
24 http://www.stiep.com/ -

(중국 타이어 시험실)
25 http://www.chinattl.com/

13810022010

(상해시 계량측정기술연구원)
26 http://www.simt.com.cn/

13020201595

(강소성 검증검역국 전자제품 시험분석센터)
27 http://www.jsciq.gov.cn/

13861688023

(산동성 검증검역국 검증검역기술센터)
28 http://www.sdciq.gov.cn/

13396399589

출입국 검증검역국 기술센터)
29 http://www.nbciq.gov.cn/ -

(복건성 전자제품 감독검증소)
30 http://www.fjepsi.com/

13075949107

(광동성 전자전기제품감독검증소)
31 http://www.cgel.org.cn/

13570293318

(중국 시험실)
32 http://www.ceprei.com/

13922162600

(중국 가전제품 연구원)
33 http://www.ceprei.com/

13520084572

(절강성 질량연구원)
34 -

139065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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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Homogeneous Ｍaterials (균일재료) :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물질로서 일정균일조성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

으로 최대허용농도값을 정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Adding Hazardous Substanc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유해물질 첨가)

∙Ｍaximum Concentration Values (최대허용농도)

∙Pre-market Certification (사전인증) : 적용대상의 적합성 증명을 위해 국가인증 및 담당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출입국 검증검역 기구로부터 수입통관시 CCC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CCC (중국강제인증)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기존의 중국 내 생산품인증(CCEE)과 수입상품인증(CCIB) 제

도가 통합된 것으로, 인증대상품목은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다.

그림 11. 규제준수평가 의사결정 모형

표 9. 유해물질 대체기술

물물 질질

카드뮴

- 금속의 표면보호

- 플라스틱 및 고무의 열안정성 향상

- Sheet류의 열안정성 및 내광성 향상

- Soldering 특성향상

- 천연광택성

- 니켈-카드뮴 배터리

-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의 염료

- PVC 안정제, 철과 비철금속의

코팅제 및 특수합금

- 카드뮴코팅 : IVD(ion vapor

deposition), electroless 니켈, PVD,

CVD, thermal applied coating,

aluminizing pack diffusion

- 카드뮴도금 : 금속-세라믹 코팅, 아연

합금(잠재부식성) 인 아연-니켈, 아연-

주석 합금으로 카드뮴 대체

납
- 연납땜성 우수 : 고밀도, 저융점,

저강도

- 부품 접합 solder

- 케이블피복, 튜브, 사출제품

-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합금

- 납 함유 알루미늄 : 생산공정기술

개선, 알루미늄, 납 대신 주석, 비

스무트로 대체가능

- 각종 부품소재관련 산업에서 대체

기술연구 중이거나 개발완료

수은
- 발광 및 전력 효율우수

- 의약용, 소독, 살균

- 수은전지, 램프, 배선 및 스위치

- 치과용 아말감 및 방부제

- 중합체 촉매제, 페인트, 핑크

- 대체기술 연구 중

PBB/
PBDE

- 플라스틱열화 및 화재방지

- 내구성향상

- 기계 및 전자제품의 하우징

-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 각종 레진, 중합체, 기타 첨가제

- 현재 PBB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

으며, PBDE의 경우도 대체적용중

표 9. 유해물질 대체기술

6가크롬

- 제품의 내석성 증대

- 각종 도금의후처리

- 아연크롬산화성피막

- 아연처리보호

- 도료의 방청안료

-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주물

- 비철합금, 도금, 프린터토너

- 페인트 및 안료, 고무, 시멘트

- 크롬코팅 : electroless plating,

surface hardening,thermal  

spraying, PVD/Vaccum coating 

- 플라즈마 산질화처리로 대체

- 아연도금 3차크롬이 주대체소재

사사용용목목적적 사사용용분분야야 대대체체기기술술//소소재재

귀귀사사의의 부부품품 및및 제제품품은은
전전자자정정보보제제품품에에 해해당당됩됩니니까까??

((본본 문문서서 33..11 참참조조))

귀귀사사의의 부부품품 및및 제제품품은은
중중점점관관리리목목록록에에 해해당당됩됩니니까까??

((본본 문문서서 33..22 참참조조))

부부품품 및및 제제품품은은
유유해해물물질질 기기중중농농도도에에 부부합합합합니니까까??

((본본 문문서서 3355..22..11 참참조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본 문서 5.2.4 참조)

시험분석
(본 문서 5.2.3 참조)

CCC 획득
(본 문서 5.2.2 참조)

제품에 부착
(본 문서 5.1.2 참조)

제품에 부착
(본 문서 5.1.2 참조)

유해물질을 정보공개
양식에 맞게 기재

(본 문서 5.1.3 참조)

부부품품 및및 제제품품의의 유유해해물물질질
제제거거를를 확확인인하하였였습습니니까까??
((본본 문문서서 55..22..33~~44 참참조조))

부부품품 및및 제제품품에에
유유해해물물질질이이 포포함함되되어어 있있습습니니까까??

((본본 문문서서 3355..22..11 참참조조))

대대응응완완료료

▶
▶

▶
▶

▶
▶

▶

▶

▶

▶

▶

▶

▶
▶

YES NO

YES

YES

YES

NO YES

NO

NO

규제준수평가 의사결정모형66대 유해물질 사용목적 및 대체기술5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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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RoHS로 알려져 있는‘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EU RoHS 지침을 모태로 제정되어 전자정

보제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6대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2007년 3월 1일 시행을 앞둔 현재,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EU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핵심규정인 유해물질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 법안은 EU에서 제한하는 6대 유해물질 이외에 국가에

서 지정한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서 사용이 제

한될 유해물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관리법은 EU RoHS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는 로고 및 마킹정보 의무를 부여한다.

셋째, 규제준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EU는 생산자의 자가선언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시장판매 전에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인증받도록 하는 사전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할 제품은 세관통관 이전에 심사를 받게 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된다.

표 10. ‘중국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과‘ROHS’비교

물물 질질 중중 국국 EE  UU

범위 전자정보제품 전기전자제품

예외사항 없음 있음

의무이행주체 OEM사, 유통업자, 부품공급협력업체 및 생산자 지침 4조에 규정된 제품의 생산자

레벨 EIP A/B/C/D에 따른 구성요소 균일재료

유해물질 및

최대허용농도

납(0.1%)

카드뮴(0.01%)

수은(0.1%)

6가크롬(0.1%)

PBB(0.1%)

PBDE(0.1%)

기타 국가가 지정한 물질(미정)

납(0.1%)

카드뮴(0.01%)

수은(0.1%)

6가크롬(0.1%)

PBB(0.1%)

PBDE(0.1%)

관리법

1단계

정보공개 및 라벨링

2단계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합성 증명 수입통관 시 적합성증명을 위한 시험분석을 실시
기업의 자체관리시스템을 통

제품 적합성을 자가선언방식

시행시기 2007년 3월 2006년 7월

법규개정검토주기 매년 4년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과‘EU RoHS’7

중국정보산업부(MII)는 필요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환경보호총국 등 각

부서 및 위원회와 직책범위 내에서 전자정보제품의 오염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직능을 행사한다. 필요시,

사업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사업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해결한다. 

표 11. 시행 기관

중국정보산업부
http://www.mii.gov.cn webmaster@mii.gov.cn

중국발전개혁위원회
http://www.sdpc.gov.cn ndrc@ndrc.gov.cn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http://gzly.mofcom.gov.cn/website/pubmail

/send_mail.jsp  (의견제출)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http://www1.customs.gov.cn/Default.aspx?t

abid=4349  (의견제출)

중국국가공상총국
http://www.saic.gov.cn master@saic.gov.cn

중국국가질검총국
http://www.aqsiq.gov.cn webmaster@aqsiq.gov.cn

중국환경보호총국
http://www.zhb.gov.cn info2@zhb.gov.cn

기기관관명명((중중국국명명칭칭)) 웹웹사사이이트트 주주 소소

표 12. 표준제정 기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
http://www.cesi.cn/ nic@cesi.ac.cn

기기관관명명((중중국국명명칭칭)) 웹웹사사이이트트 이이메메일일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는 전자정보기술 분야의 규격화와 적합성평가를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이다.

현재,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표준에 관하여 표준인쇄본을 배포하고 있다.

관계기관8


